
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의7서식] <개정 2017. 7. 18.>

[발급번호] 제0000년-00월-(일련번호)

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

신청인

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

대표자명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

전화번호

주소

  

튜닝 

작업의 

시설 

및 

인력 

[ ] 시설면적 400㎡ 이상(작업장·검차장·사무실·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)

[ ] 검사시설:① 리프트[ ](승용자동차 및 경형·소형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

             ② 피트  [ ]  

[ ] 도장시설(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[ ] 검사기구(제동시험기 /  정밀도검사 번호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 ※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」 별표 33에 따른 차

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  

[ ] 기술인력(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말합니다)

튜닝

작업

범위

[ ] 길이·너비 및 높이   [ ] 총중량    [ ] 차체 및 차대

[ ]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

    ※ 피견인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튜닝을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

[ ] 승차장치             [ ] 물품적재장치

[ ]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

 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

작업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

  

유의사항

○ 튜닝작업의 시설·인력 등 및 튜닝작업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

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.

210mm☓297mm[백상지(80g/㎡)]


